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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확대로 인해 개인의 초상, 성명, 개인정보와 같

은 인격적 요소들이 광고･홍보 분야에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의 발전으로 광고가 개

별 이용자의 정체성과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화되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격권 침해의 위험 또한 새로운 형태로 증폭되

고 있다. 특히 동의 없는 초상 및 성명 사용,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

미지 생성 및 합성, 이용자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등의 문제는 전통적 법

리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본 논문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광고･홍보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규율하는 국내외 법제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한다. 국내 법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법, 저작권법 및 퍼블리

시티권 논의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인격권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나, 각 

법률의 적용 범위가 상이하고 체계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유

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개인정보의 포괄적 보호를 통해 광고･홍보 

영역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은 퍼블리시티권 및 연방거래

위원회의 규제를 통해 상업적 이용에 대한 자율적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판례를 중심으로 초상권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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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 본 논문은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광고･홍보 부문에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국내 법제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인격권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규율체계의 마련,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정의의 재정립, 광고･홍보 산업의 자율규제 

및 투명성 확보 장치의 도입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광고･홍보 산업의 발전과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제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디지털 미디어, 광고･홍보, 인격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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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Ⅰ. 서론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라 한다) 기반 콘텐츠 제작 기술 등의 확산으로 개인의 이미지와 정체성

이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효

용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의 인격권 침해 가능성

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격적 요소가 브랜드 이미지 형성과 소

비자 신뢰 확보에 직결되어,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등 인격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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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요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새로운 형태의 인격권 침해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를 이용한 가상 모델 생성, 동의 없는 

이미지 합성, 인플루언서(influencer) 기반 마케팅 등은 전통적 법리를 적

용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광고･홍보 환경에서 개인

의 초상, 성명, 개인정보 등 인격권과 관련한 요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기존 법제로써 규율이 쉽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인격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광고･홍보 환경에서는 생성형 AI 모델, 

합성 이미지, 인플루언서 기반 마케팅 등에서 일반인의 얼굴, 음성, 행동 

데이터 등을 대량으로 자동 수집 및 가공하여 광고 콘텐츠로 재사용하

기도 한다. 또한, 인플루언서의 얼굴형을 무단으로 학습하여 AI 모델을 

제작하는 등 인격표지의 무단 사용이 현실적 문제로 제기된다. 예를 들

어 실제 연예인의 얼굴을 AI가 무단 학습하고 합성한 가짜영상을 상업 

광고에 사용하여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박세용, 2024, 1, 8). 이러한 사

례들은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침해 

유형을 보여준다. 이렇듯,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제작 관행은 실제 

인물과 유사한 가상 이미지의 등장, 동의 없는 인격표지 활용, 책임 주

체의 모호성 등 인격권 침해의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광고･홍보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인격권 보호 체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기술적･규범적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광고･홍보는 단

순한 상업 행위를 넘어, 개인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상품화되는 영역으로

서 인격권 침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법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국한되어 있고, 

디지털 광고･홍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격표지 침해를 일관되게 규율

하는 종합적인 법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

광고법, 저작권법 및 퍼블리시티권 논의 등 개별 법률 및 학설과 판례 

등을 통해 광고･홍보 부문에서의 인격권을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개별적 법률 적용 구조에서는, 각 법률의 적용 범위와 

보호 대상에 차이가 있고,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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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디

지털 광고･홍보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현

행 법체계에서는 광고･홍보 환경에서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통합적인 

대응이 쉽지 않고, 이러한 한계는 디지털 광고･홍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광고･홍보 환경에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컨대 광고･홍보 활동이 개인의 

인격표지 요소를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인격권 침해 유형 및 

현행 법제의 한계를 진단하여 기술적 특성 및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

합하는 통합적인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본 논문은 현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광고･홍보를 둘러싼 인격

권 문제에 주목하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광고･홍보와 관련된 인격

권 보호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광고･홍보에서의 인격권 문제의 특성과 유

형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법, 저작권법 및 퍼블리시티권

과 관련한 논의 등 관련 국내 법제를 검토한다. 또한, 유럽연합과 미국 

및 일본 등의 해외 법제를 고찰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광고･홍보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디지털 미디어 시대 광고･홍보에서의 인격권 문제

1. 광고･홍보의 특성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광고･홍보의 개념 및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광고란 물건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방

송,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매개로 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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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잠재적 소비자를 실질적 소비자로 변화시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을 포함한다(최종선, 2018).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광고는 단순한 상품 

정보 제공의 기능을 넘어, 개인의 관심사, 행동 양상, 정체성에 근거한 

개인화된 콘텐츠의 양상을 보인다. 과거의 전통적 광고가 한 방향으로의 

정보 전달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광고는 이용자 참

여와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노출에 집중되고 있다. 

광고 환경의 변화 가운데 광고･홍보의 주요 대상이 소비자 집단에서 

개별 디지털 사용자로 이동하면서,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행동 데이터

등 인격과 관련한 요소가 새로운 마케팅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플

루언서 중심의 마케팅, 가상 인간 모델, 사용자 생성콘텐츠(UGC, User- 

Generated Content), 딥페이크 기반 광고 등으로 인격적 정보는 상업적

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용되게 되었다. 즉, 광고･홍보가 상업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 및 정체성과 결부된 성격을 가지게 되면

서 인격권 침해의 위험성이 증폭되었다. 광고나 캠페인에서의 인격적 법

익 침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 광고의 순기능적 요소를 억압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지만(이승선, 2002)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 및 활

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경우의 인격권 침해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생성

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이미지의 등장 등으로 실제 인물과의 혼

동 가능성 등 기존의 광고 관련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생성형 AI 광고는 자동생성물의 법적 귀속 주체, 

알고리즘에 의해 변형된 인격표지의 식별 가능성, 합성 이미지의 책임 

소재 등 기존의 초상 및 성명에 관한 법리 구조와 차이가 있어, 관련 기

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격권 침해 판단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

컨대 디지털 광고･홍보는 기술적 혁신에 기반한 상업적 효용성을 지니

지만 동시에,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불가피하게 내포한다. 다음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광고･홍보의 특성에 근거하여,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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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인격권 침해 유형

인격권은 성명, 초상, 명예, 사생활의 영역, 정보 등 인격과 관련이 있

는 모든 이익에 대한 권리를 지칭한다(양창소, 2011; 박도희, 2005). 인

격권은 독일 법학에서 성장한 개념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직접 도출되

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매우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며 

일반적 인격권으로 이해된다(양창수, 2011).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의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초상, 성명, 개인정보 등 인격적 동일성 유

지에 관한 포괄적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또

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초상, 성명, 개인정보 등을 헌법상 보호 영역으

로 인정해 왔다(헌법재판소, 2005. 5. 26.; 대법원 2021. 7. 21.). 

디지털 광고･홍보에서의 인격권 침해는 전통적인 환경에서보다 복잡

한 양상을 보이고 정보기술의 활용 방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생한다(심

미선, 2020).1) 특히 생성형 AI 기반의 광고 콘텐츠는 초상권, 성명권, 데

이터 인격권 간의 경계를 흐리게(blurring) 하고 기존 법적 판단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자동생성물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

지가 모호한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유명인의 과거 방

송화면을 AI로 합성하여 특정 브랜드 광고에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박지

원, 2023, 1, 31), 미국에서는 가수 드레이크(Drake)의 음성과 창법을 모

방한 AI 생성 음원이 상업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Snapes, 2023, 4, 

18). 또한, 릴 미켈라(Lil Miquela) 등의 가상 인플루언서 광고는 실제 

인물의 외모나 행동을 모방하여(송해엽, 2021, 5, 10) 초상권 등의 경계

를 불분명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디지털 광고 환경에서 인

1) 이러한 문제의식은 광고･홍보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광고･홍

보 과정에서도 수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과도한 자극성과 선정성이 인격적 법

익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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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권 침해의 새로운 양상으로서 복합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헌법재판소

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초상, 성명, 개인정보 등 인

격적 영역의 동일성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였으며(헌법재판소, 2005. 5. 

26.), 광고･홍보 과정에서 개인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상품화되는 상황에

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광고･홍보에서의 주

요한 인격권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는 디지털 광고･홍보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로서 

개인의 얼굴, 신체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침해 유형이

다. 여기서 초상이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을 비롯

하여 기타 신체 부분을 포함한다(한지영, 2008).

종전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 사용이 광고 등에서 주된 분쟁 대

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영상 플랫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등을 통해 일반인의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침해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한 광고나 홍보 영상은 해당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초상 

사용에 기인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벤트 사회자

와 댄스 출연자 등의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해당 회사

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례가 있다(대구지

방법원, 2023. 10. 5.). 또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제3자의 쇼핑몰에 제공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원, 2021. 7. 21.). 이러한 사례들은 초상 이용의 상업적 목적성 판단에 

있어,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초상 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이용 범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

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광고에서 생성형 AI가 타인의 얼굴이

나 신체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변형하는 경우에도 같은 판단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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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개인의 이름, 별칭, SNS 아이디 등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업이 개인의 성명이나 SNS 계정을 허락 없이 상업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명권이나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인플루언서 협찬 게시물이나 협업 광고에서 소비자가 광고인

지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노출되는 스텔스 마케팅(stealth marketing)2) 형

태로 성명이 활용되는 경우,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고 동시에 인격

권이 침해될 수 있다. 미국 카다시안 사례는 연예인과 유사한 모델을 광

고에 사용한 사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기준을 확인하게 한 판례이다

(Kardashian v. Gap Inc., 2011). 이 사례는 유명인과 유사한 인물을 모

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

였고, 이는 국내 디지털 광고에서 ‘유사 인물을 기반으로 한 AI 모델 생

성’ 사례의 법적 판단기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인격권 침해

개인의 온라인 사용 행태, 위치정보, 검색기록 등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광고 타겟팅(targeting)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된다(안정

민, 2013). 개인과 관련한 정보가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되고 분

석되고 활용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인

2) 스텔스 마케팅은 언더커버(under cover) 마케팅의 한 형태로, 소비자가 광고에 접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

는 광고 전략이다. 전통적인 광고와 달리 영화나 드라마 장면에서 광고하려는 제

품이 등장하거나 해당 제품을 유명인이 공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후 금전적 보

상을 지불하는 방식 등 소비자의 생활 속에 해당 제품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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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특정 인물의 특성을 학습하거

나 모사하여 콘텐츠를 생성하고 제작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정체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광고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사용한 사안에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으며(대법원, 

2021. 7. 21.), 2022년 구글 및 메타와 관련한 행정법원 사례에서 이용자

의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광고에 활용한 것에 대하여 데이터 인격권 침

해를 인정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이러한 사례는 표시광고법

상의 기만성 및 부당성 판단뿐만 아니라 인격권 법리와 결합하여 광고 

실무에서의 보호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 명예훼손형 광고

광고･홍보물에 특정 개인의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인물

과 유사한 가상의 인물을 인공지능으로 생성하고 해당 개인이 동의 또

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이미지의 콘텐츠에 해당 개인과 유사한 

가상 인물을 등장시킬 경우, 실제 인물의 사회적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

마. 허위 또는 조작형 콘텐츠를 통한 인격 왜곡

인공지능의 심층학습(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등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실제로 존재하는 이미지인 것처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가 광고･홍보에 활용될 경우, 해당 콘텐츠에 등

장하는 인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작된 이미지가 생성되어 소비자에

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 인격의 동일성이 훼손된다. 이러한 허

위 또는 조작 이미지는 데이터의 오남용 및 왜곡을 넘어 인격의 왜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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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의 본질적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AI가 기존 인물의 음성, 얼굴,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생성한 결과물은 누가 창작자인지, 누가 이용을 

허락해야 하는지 등의 기존 법적 판단 구조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생

성물에 사용된 초상이나 성명 등이 실제 인격 주체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지만, 생성 과정에 인간 창작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우 책임의 주

체가 누구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소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혁신적인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유형의 새로

운 광고･홍보 유형의 등장은 광고･홍보의 발전적 변화를 보여준다. 새로

운 유형의 광고･홍보는 종전의 광고･홍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더하

여 기술적 요소가 가미되어 더욱 복잡한 침해 가능성을 내포한다. 요컨

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광고･홍보는 개인의 인격적 요소를 상업적 자

원으로 활용하고 인격을 데이터화하고 재가공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생성형 AI 기반의 광고는 인물의 얼굴, 

음성, 문체 등을 학습하고 재현할 수 있어 실제와 구별이 쉽지 않고, 콘

텐츠 생성 주체가 인간이 아닌 경우 책임 귀속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

한, 자동생성물이 기존 인물의 특징을 일부만 모사하는 경우 인격표지의 

동일성이 보장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적 배경

과 관련되며 인격권의 본질을 재검토하도록 한다.

Ⅲ. 현행 국내 법제 검토

이 장에서는 인격권 보호와 관련된 현행 국내 법제의 디지털 광고･홍

보 환경에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114  미디어와 인격권 ▪ 제11권 ▪ 제3호 ▪ 2025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적용하는 법으로서 인격권 보

호의 핵심적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광고･홍보에서 적용되는 개인

의 인격적 정보는 대부분 데이터의 형태로 수집되고 분석되고 활용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대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살아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제2조 제12호 가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제15조).

광고･홍보 상황에서는 ‘가명 정보’나 ‘프로파일링 정보’ 등 간접적 데

이터가 종종 이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하

여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지 않고는 원래 상태로 복원되지 않

고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규정한

다(제2조 제1호 다목).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

여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경우(제2조 

제1호의2) 디지털 광고 플랫폼의 맞춤형 타겟팅 광고(제2조 제1호의2) 

등에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

계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개인의 생활 행태나 과거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사한 성향의 가상 인물을 생성하거나, 특정 개인의 초상 이

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들에서 개인의 인

격이 재현되고 침해될 가능성이 있지만(이동진, 2024) 현행 법제에는 이

러한 영역을 보호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기반으로 인격권 보호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해도, 광고･홍보 과정에서 처리되는 인격과 

관련한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 개인정

보와 관련한 거의 모든 논의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중요

하다는 것에 합의하듯이(김민호, 2017; 안정민, 2013; 이인호, 2015; 이

창범, 2013; 최경진, 2017) 광고･홍보와 관련하여도, 데이터의 경제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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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인격적 가치 보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2. 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이나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당한3) 표시･광고4)를 방지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소비

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

여금 오인하게 하는 거짓, 과장, 기만적, 부당한 비교나 비방적 표시･광

고 등을 금하고 있다. 특히 민법상 일반조항과의 관계에서, 상품이나 용

역의 성질을 오인하게 할 정도로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위법뿐 아니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5)

현행법상의 표시･광고의 유형 분류는 일관되지 않은 상이한 기준에 

의한 분류로서 중복 분류 또는 혼선의 여지가 있다(이기종, 2011). 이러

한 중복된 분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홍보에서의 인격권 침해는 

허위･과장 표시의 금지 규정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유명

인의 동의 없는 초상이나 성명의 활용, 협찬 사실을 은폐한 스텔스 마케

팅, AI에 기반한 허위 광고 등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표시광고법상 규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

한 유형의 광고들이 과거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될 

3) 부당성은 반경쟁성 개념보다 넓은 개념으로 경쟁의 수단 또는 방법의 불공정성뿐 

아니라 거래의 조건이나 내용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양속, 신의성실,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유경쟁, 경쟁수단의 공정성, 

거래결정의 자주성, 거래내용의 공평성에 반하는 개념으로 본다(김두진, 2017). 

4) 부당 표시광고는 과거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되어 

경쟁업체 간 공정경쟁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파악되어 오다가 부당광고에 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표시광고법이 1999년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5)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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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있었으나, 1999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당광고’ 유형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삭제되면서 현재는 

표시광고법을 통해 규제된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를 제한하고 있으나, 광고에 인격적 요소가 무단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되

는 경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디지털 광고

의 특성상 인격적 데이터가 상품화되고6) 개인의 신원이나 이미지가 브

랜드 가치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거래상의 보호를 넘어서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규제를 고려한 법제적 검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2020년 

유튜브들의 후기를 가장한 협찬 문제가 논란이 되어 뒷광고 문제가 제

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 <추천･보증 등

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었다.7) 이러한 사례

는 광고에서 인격표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기본 목적은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경쟁의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법이라는 점에서, 광고･홍보 맥락의 인격권 보호를 규율대상으로 한

다고 보기 어렵다(공정거래법 제1조).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인격표지 보

호에 한계가 있어, 플랫폼 기반 광고에서 개인의 얼굴이나 성명 등이 경

제적 가치로 거래되는 경우 등 인격표지의 무단 이용은 표시광고법의 

별도 규정이나 별도 법률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

3. 저작권법상 보호와 퍼블리시티권 논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법으로서, 저작권법상 

6) 인격표지 가운데 초상, 이름, 음성 등 무형의 인격표지와 신체 일부나 신체 물질, 

사체 등 유형의 인격표지 모두 인격의 상품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안병하, 2008). 

7) 이 지침은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추천 또는 보증 광

고를 하는 경우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이해관계를 공개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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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제2조 제1

호). 저작권법의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접근성 확보에 있다(제1조). 따라

서 광고･홍보 영역에서도 저작권 규제는 인격표지의 보호와 이용 간의 

균형을 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저작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초상이

나 성명 자체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초상이나 성명 등이 포함된 사

진이나 영상 등의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 

즉, 개인의 초상 등이 사진, 영상 등 인간의 예술적 창작물 안에 표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초

상 등을 사용하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라면 

초상이나 성명 자체는 저작권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와 초상권자 즉, 인물주체의 인격적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저작권과 

초상권의 조화가 문제가 된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개인의 이름, 초상, 목소리 등 개인의 

정체성 및 인격적 속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상업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람의 정체성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노현숙, 2021). 퍼블

리시티권은 1890년 이후부터 1900년대 중반의 법학 논문들에서 주목되

고(Warren & Brandeis, 1890; Nimmer, 1954; Prosser, 1960) 판례를 통

해 구체화되는 등(Haelan Labs v. Topps Chewing Gum, 1953; Zacchini 

v. Scripps-Howard, 1977)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개념이다.8)

우리나라에는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을 인정하고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명칭 등을 사용하여 판시한 바 있

다.9) 퍼블리시티권은 경제적 권리로서 분류되지만, 인적 속성과 관련한 

8)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발생하고 성립하여 여러 나라로 전파된 권리이지만 퍼

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동일성 표지의 상업적 가치를 효율적

으로 보호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인간 동일성 표지의 재산적 가치를 반드시 대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안병하, 2008).

9)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성명이나 초상,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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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0)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근거한 판례상 권리이기도 하며, 구체적인 보호 범위나 침해 판

단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인공지능이 생

성한 AI 모델이나 가상 인플루언서 등의 가상 인물이 실제 인물의 얼굴

이나 음성을 모사하는 경우, 기존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범주에 포함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저작권법과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논의는 디지털 광고･홍보

에서 인격권과 관련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의 

경우 초상 주체의 인격권 보호보다는 저작물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하므로 피사체 또는 초상권자의 보호에 적용되기는 어려운 측

면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초상권자의 초상의 보호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되지만, 명확한 입법적 체계화가 완결되지 않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적 양상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보

호에 대한 적용 여부에 관한 새로운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화이트 사례(White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1992), 재키니 사례(Zacchini v. Scripps-Howard Broadcasting Co., 1977) 

등에서, 광고 상황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초상 

및 동일성의 상업적 무단 이용이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미국 연방

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국내법에 직접적

인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부분 국가가 관련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보호하는 점, 이러한 동일성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인 점, 사회 발달에 따

라 이러한 권리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 노력으로 

획득한 명성이나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 인한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받을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석상 독립적

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10) 퍼블리시티권이 인격적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인격권으로 해석하여 양도

나 상속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엄동석, 2004; 박성호, 2006). 한 인물

의 인격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의 경

제적 가치에서 인격적 속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노현숙, 2014). 

초상권은 초상과 관련한 인격적 권리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과 관련한 재산권

적 권리이지만, 초상과 관련한 권리라는 점에서 두 권리는 상당 부분 공통점을 

가진다(노현숙,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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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카슨 사례(Carson v. Here's Johnny Portable Toilets Inc., 1980)

에서 유명인의 성명, 이미지, 개성적 표현이 상업적 광고에서 무단 사용

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특히 화이트 사례에서처럼 실

제 인물의 초상이나 이름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인물을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광고에 사용되면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11) 따라서 AI 기반 합성 이미지 광고가 실제 인물을 연상시키

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판례와 규제 사례

국내에서는 광고･홍보 과정에서 초상이나 성명의 무단 사용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이나 이름을 광고에 동

의 없이 사용하거나 동의 밖의 영역에 사용한 사례에서 불법행위 책임

을 인정하며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영상 광고물의 사용 범위

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상 주체의 동의 없이 영

상 광고물을 인터넷 사이트, 공중파 방송, 케이블 텔레비전 등에 무단 

게재 및 방영한 사안에서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1. 27.). 

또한, 개인정보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광고에서의 맞춤형 

타겟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이용자의 명

시적 동의 없이 쿠키, 행태정보 등을 활용하여 광고를 제공한 플랫폼 사

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구글은 회원 

가입 시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이

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메타는 회원 가입 시 데이터 정책 

내용을 화면 하단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

11) 삼성의 광고에는 ‘휠 오브 포춘’ 프로그램의 여성 진행자와 유사한 로봇의 등장한 

사례로, 실제 인물의 초상이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인물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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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어렵게 한 사례가 있다. 개인정보보

호위원회는 2022년 9월에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쿠키 등을 수집하

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Google)에 대하여 692억 원, 메타(Meta 

Platforms)에 대해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12)13)

그러나 이러한 광고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인격권 침해 그 자체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현행 국내 법제와 판례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부분적 대

응은 가능하지만, 디지털 광고･홍보에서의 인격권 보호를 포함하는 포괄

적인 규율체계는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5. 소결

광고･홍보 영역에 적용되는 현행 국내 법제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

시광고법, 저작권법 및 판례상 퍼블리시티권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개

인정보 보호법은 정보 처리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초상, 성명, 동일성 

등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을 규율하지 못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 보

호와 경쟁질서 유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

격적 동일성의 오남용이나 AI 생성물의 책임 귀속 문제에 적용되기 어

려운 한계가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하므로 

초상 주체의 인격권 보호에 적용되기는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은 입법적 

체계화가 완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논의도 필요하다.

요컨대 기존의 규율 수단을 통해 광고･홍보 영역의 인격권 보호를 부

분적으로 실현하고 있으나, 그 규율체계는 단편적이거나 법제 간 연계성

12) 이 사례는 국내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부과된 최초의 제재이고, 개인정보 보

호법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13)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

였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심에서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개

인정보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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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고 규율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특히 인공지능 및 디지

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대응

은 기존의 법제로서는 규율이 쉽지 않다. 

오늘날 인격의 상업적 이용 환경이 데이터 및 플랫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개별적 법률 간의 연계성 및 적용 규정이 부족한 가운

데, 인격권을 중심으로 한 광고･홍보 환경에서의 통합적 규율 방안 마련

이 검토될 시점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에서는 개별 법률의 한계를 보완

하고, 인격적 속성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하여 인격권 일반법 또는 별도 

특별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Ⅳ. 해외 입법례

1.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를 ‘식별되거나 식별이 가능한 자연

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한다(Article 4(1) GDPR). 이 규정에서 이름, 위

치정보, 식별번호, 온라인 식별자 등을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예시로 들

고 있다. GDPR은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법적 의무 등의 법적 근

거에 기반한 개인정보 처리의 합법성(lawfulness of processing)이 보장되

어야 한다고 규정한다(Article 6 GDPR). 따라서 광고나 타겟팅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요건과 명확성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GDPR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정보주체가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

다(Article 17 GDPR). 데이터의 삭제 요구는 광고･홍보 목적으로 사용된 

개인정보의 삭제와 관련하여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

는 구조화된 기계판독형 형식으로 제공받거나 가능한 경우 직접 전송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Article 20 GDPR). 이러한 GDPR의 개인정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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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권은 광고 플랫폼 간 이용자 정보 이전과 관련이 있다. 

GDPR은 개인정보의 폭넓은 정의와 여러 관련 권리를 통해 광고･홍보

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특히 ‘동의’의 엄격성, 프로

파일링･자동처리 규율(Article 22 GDPR)과 개인정보 삭제권 및 이동권 

등은 디지털 광고의 데이터 사용 관행에 직접적 제약이 되는 규정이다.

또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April 2024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EU AI Act’라 한다)은 생성형 AI 모델이 타인의 얼굴･음성을 학습

할 경우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여 광고 분야의 오남용을 직접적으로 제

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EU AI Act는 합성, 조작 콘텐츠 사용 시 명확한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어(Article 52 EU) 광고 분야에서의 AI 생성 이

미지나 음성의 투명성 확보와 직결된다.

2. 미국의 퍼블리시티권 및 연방거래위원회 규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상 초상권 규정이 포함되어 있

지 않으나,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은 소비자･

광고 관행 측면에서 보완적 규제를 제공하고 주별로 코먼로(common 

law)나 성문법으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기도 한다. 즉, 주

별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상업적 무단 이용 규제와 광고의 기만성 및 프

라이버시 관행에 관한 연방법을 병행하여 규율한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행위･관행 금지’를 근거로 

허위･기만적 광고 및 데이터 취급 관행을 제재한다(Section 5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광고 투명성 문제를 불공정･기만행위로 다룬다. 

뉴욕주는 당사자 동의 없이 이름이나 사진 등을 광고나 상업적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Section 50 New York Civil

Rights Law). 캘리포니아주 민법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는 초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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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무단 사용을 금지하여 타인의 이름, 음성, 서명, 사진, 초상을 광고･

판매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무단 이용 시 손해

배상책임을 규정한다(Section 3344, Section 3344.1 California Civil Code).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는 2020년에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이용에 관한 

지침(Guidance 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s)’을 발표하

여 AI 생성 이미지 또는 음성 등을 사용하는 AI 생성 모델을 광고에 사

용하는 경우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 및 투명성 의무를 강화

하고 있다.

3. 일본의 초상권 관련 규율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은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을 규정하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第一条), 개인정보의 정의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第二条)와 처리자 의무 등을 명시한다(個

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第十五条 ~ 第三十条). 따라서 일본 개인정

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관련 안전관

리 의무 등을 규율하여 광고･타겟팅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을 규제한다.

일본에는 초상권을 직접 규율하는 단일 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초상

권은 판례14)나 학설 등을 기반으로 한 인격권으로 취급된다. 일본의 경

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 측면을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은 부재하다. 즉, 초상권 및 퍼블리

시티권 등의 인격적 권리와 경제적 이익의 보호는 주로 판례를 통해 발

전해 오고 있어 법적 예측가능성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14) 인격권, 사생활권, 퍼블리시티권 유사 권리로서 초상의 무단 이용을 불법행위로 

판단해 제재한 판례 등이 있다(最高裁判所 平成21(受)第2056号,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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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 분석과 시사점

유럽연합의 GDPR은 개인정보의 포괄적 규율을 통해 광고 및 타겟팅 

전반을 규제한다.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소비자･광고 규제와 주별 

퍼블리시티권을 병행하여 초상 등의 상업적 무단 이용을 제재한다. 일본

은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규율하고 판례를 중심으로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다. 해외의 규율 방식을 고려할 때 한국의 광고･

홍보 환경에서의 인격권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GDPR의 경우 식별 가능성 규정은 가명 정보나 프로파일링 등 디지

털 광고의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포괄하는 유용한 기준이다. 한국의 법

도 ‘식별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한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

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민법에서처럼 상업적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함

으로써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의 상업적 이용을 더욱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판례

에 기반하여 보호하는 것으로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환경에서 명확

하고 일관된 규율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판례 및 행정지

도에 기반하되, 명확한 입법적 규정이 병행된다면 보다 유용한 규율 수

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입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

격권 등 상호 충돌하는 가치들의 균형과 조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권형둔, 2021).

한편, 국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

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을 채

택하여 고위험 AI 시스템, 딥페이크 표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생성물의 투명성 의무와 데이터 책임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미국은 ‘AI 

권리 장전 청사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을 발표하여 자동화

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투명성, 개인정보의 보호, 설명권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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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인격적 정보 보호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나 논의는 인격표지의 자동 

생성 및 변형과 관련한 새로운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광고･홍보 

법제 개선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Ⅴ. 인격권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국내 법제의 보완 필요성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광고･홍보 활동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SNS 

플랫폼 등을 매개로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개인정보 등이 대량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 법제에는 새로운 기술적 환경이 충분

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한 일반법적 

규율이다. 따라서 광고･홍보 맥락에서의 상업적 인격권 침해를 직접 규

율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의 상업적 재이용, AI 기반의 광고 

모델 생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

나,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이 부족하다.

둘째, 표시광고법은 주로 광고의 공정성 확보와 경쟁 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표시광고법상 개인의 인격적 가치 침해에 대한 명시적 

보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성격으로 인하여 광

고의 투명성과 진실성에 관해서는 규율할 수 있으나, 광고에서의 타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의 무단 이용에 대해서는 규율의 한계가 있다.

셋째,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저작물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초

상권의 주체나 피사체의 초상이나 성명 등 창작적인 영역과 관련되는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은 규율의 영역이 아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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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고,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관련 조항이 도입

되었으나, 명확한 직접적 규정이 완전하게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2023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식

별표지를 공정한 상거래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명시

하였다(제2조 제1호 타목). 그러나 해당 규정 또한 ‘경쟁상 이익 침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광고･홍보 맥락에서 발생하는 인격표지의 무단 

상업적 이용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의 대표적 원인으로서 법적 미

비의 문제가 지적되었듯이(이재진, 2003) 디지털 미디어 광고･홍보 환경

에서의 인격권 침해의 원인도 법적 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요컨

대, 국내 법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법, 저작권법 등에서 부분적

이고 분절적으로 광고･홍보와 관련한 인격권 관련 요소를 다루고 있으

나,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인격적 요소의 상업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규

율하는 법제는 미비한 상태이다. 

2. 종합적 규율체계 마련

가. 인격권 일반법 신설 또는 별도 규정 도입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격권의 기본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권형둔, 2021). 현행 법체계 내에서 인격권은 여

러 법을 근거로 보호되고 있으나 다양한 법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인격

권의 중요성을 여러 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인격권의 보

호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권리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인격권 보호에 관한 일반법 또는 별도의 규정을 명문화함으

로써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격권 보호

를 비롯하여 광고･홍보와 관련한 인격권 보호에도 유용한 규율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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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인격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여러 관련 법제에 규정할 수 있으나 개인

정보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제인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민사에 관한 일반

법인 민법에 인격권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인격권에 관하여 별도로 ‘인격권 보호 및 상업적 이

용에 관한 법률(가칭)’ 등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격권 

보호 및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① 초상, 성명, 음성, 이미지, 디

지털 재현물 등 인격표지의 영역 및 범위 등을 정의하고, ② 상업적 이

용에 관한 사전 동의권 및 철회권 등을 규정하며, ③ 인격권 침해 시 손

해배상 및 금지청구권의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15)

최근 한국 민법 개정 논의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이라

는 법정 권리로 민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광고･

홍보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 통합적 규제 및 협력 체계 구축

현재 광고･홍보와 관련한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

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기반 

광고의 인격권 침해는 데이터 처리와 상업적 이용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이므로, 관련 기관들의 통합 또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광고의 상업적 공정성을 검토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운영

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협의형 심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

한 제도의 구상을 위해 유럽연합의 유럽개인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모형을 참고할 수 있다. 유럽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 section 3344(퍼블리시티권) 및 독일 예술저작권법(§ 22 

KunstUrhG)상의 초상권에 관한 체계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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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럽연합 내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간 데이터 규제 충돌을 

조정하는 공동 의사결정기구로서, 개인정보 규제, 플랫폼의 투명성, AI 

생성콘텐츠 문제를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를 

광고･홍보 분야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즉,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

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광고･홍보 관련 인격

권 침해를 심의하는 협의형 기구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므로, 협의형 구조가 도입될 경우 관할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 예를 들어 ‘관할 우선순위 규정’ 또는 ‘공동심의 사안 지정제’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인공지능 기반의 광고･홍보 환경에서는 플랫폼이 데이터 처리의 중심

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광고 콘텐츠의 투명

성 확보 의무 및 인격권 보호책임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광고에 사용된 인물 이미지나 음성이 합성 이미지 또는 인공지능 생

성물이라면 이를 명시하도록 하고, 관련 당사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추후 삭제나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

다. 이러한 절차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2022)

의 투명성 의무 조항(Article 15, 24, 42 Digital Services Act) 및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논의와도 연계될 수 있다.

3.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개선 방향

가. 인공지능 생성물과 인격표지의 분리 규율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 인물이나 합성 이미지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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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초상과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인격적 동일성 또는 

정체성이 침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인격표지(digital persona 

representation)’ 개념(Roosendaal, 2009)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인공지

능 생성 이미지 또는 음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나. 침해 구제의 실효성 강화

기존의 오프라인 환경과 달리 온라인 환경에서의 콘텐츠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인격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 차단, 금지의 신속한 구제 절차

가 필요하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임시조치 제도를 인격권 침해에도 확대 적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에 인격권 침해 신고 및 조정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유럽연합의 GDPR을 비롯한 해외 규범에서는 인격적 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해외 및 국제적인 기준과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한국의 ‘식별 가능성’ 및 ‘인격권과 관련한 상업적 이용’ 기

준을 명문화하여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아

가, 인공지능 합성 이미지나 목소리의 해외 전송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 데이터 이동 규제 및 표준계약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등의 보완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4. 소결

디지털 미디어 광고･홍보 환경에서의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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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① 인격표지의 정의 및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고, ② 상업적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 및 철회권을 도입하며, 

③ 플랫폼 중심의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④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침해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광고･홍보 환경에서의 인격권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 새로운 환경에서 부상하는 디지털 인격의 통합적 보호 체계를 마

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민법에 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격권 보호 및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 등을 제정하

여,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요구되는 포괄적 인격권 보호 체계를 완성할 

시점이다. 

Ⅵ. 결론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행태정보 등 인격

적 요소를 상업적 콘텐츠로 활용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특히 광고･홍

보 영역에서는 개인의 인격표지가 상품의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와 직결

되므로, 인격권과 경제적 가치의 결합 양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광고･홍보 환경의 변화에 비하여 현행 국내 법제는 개인정보 보

호법을 중심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점을 두어 개인에 관한 정보 보

호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인격권을 통합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및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항

이 미비하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므로 인격적 

속성의 무단 이용이나 왜곡된 표현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저작권법 및 

퍼블리시티권 논의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입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

다. 저작권법은 창작물 보호 중심의 법제로서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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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규율하기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은 판례 중심으로 인정될 뿐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로 

광고･홍보 과정에서 인격적 요소가 무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그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미디어 광고･홍보 환경에서의 일관된 기준 및 규

율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향후 법제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독립된 권리영역으로서의 인격권의 위상 정립이 선결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초상, 이름, 목소리, 디지털 재현물 등 인격표지를 포괄하

는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하여 규정하고, 상업적 이용을 둘러싼 명시적 

동의와 통제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검토하며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내에 인격표지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관

한 규정을 도입하거나, 민법상 일반조항으로 인격표지를 보호하는 방안

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

신위원회 등 광고･홍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성을 위한 법 

제도를 조성하여, 광고･홍보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인격권 침해를 종합적

으로 심의하고 대응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플랫폼 기반 광고의 확산과 관련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인격표

지의 이용 경로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인격권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이의제기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이미지나 음성의 상업적 활

용 시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인지를 표시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인격권 보호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넘어, 

인간의 인격적 존엄이 광고･홍보를 비롯한 상업적 이용 환경 속에서 훼

손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방안 및 윤리적 질서 확립의 측면에서 논의되

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가속화와 새로운 기술 환경은 개

별 법률의 단순 보완을 넘어, 인격권을 핵심 가치로 하는 통합적 규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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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축을 요구한다. 인격권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통합적 체계 속에서 

디지털 기술과 개인의 인격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며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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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Enhanc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in Digital Media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Roh, Hyeon Sook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KU Glocal Innovation,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Despite the growing commercial use of personal attributes in digital 

media, South Korea does not have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to 

protect personality rights in this context. The rapid growth of digital 

media has turned personal attributes, such as portrait, name, voice, and 

behavioral information, into commercial content, especially in 

advertis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As a result, personality rights are 

increasingly linked to economic value. However, current South Korean 

law mainly focuses on data privacy and consumer protection, and does 

not provide an integrated framework to protect personality rights in 

digital advertising.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domestic law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copyright-related provisions. Although these laws 

address some issues related to personal data and commercial use, they 

do not adequately regulate unauthorized commercial use of personal 

attributes or AI-generated content. A comparative review of international

frameworks, including the EU’s GDPR, U.S. publicity righ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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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case law-based approach to portrait rights, demonstrates the 

need for a unified legal framework that balances personal dign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ased on these insights, the study proposes 

several legal reforms: first, recognizing personality rights as an 

independent legal category that includes portraits, names, voices, and 

digital representations; second, establishing mechanisms for consent, 

withdrawal, and deletion in commercial use; third, creating a 

coordinated governance framework among regulatory agencies; and 

fourth,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platform-mediated 

advertising, including AI-generated content. The study also identifies 

future research directions, such as legal standards for AI-generated 

digital personas, cross-border regulatory harmonization, and integrating 

ethic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nto personality rights protection. These 

measures aim to provide a comprehensive framework that preserves 

individual dignity and supports responsible digital media and advertising 

practices.

Keywords: digital media,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personality rights, 

portrait rights, publicity righ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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